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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 has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to allow

comprehensive control of product safety accidents. This is a government policy aiming

to ensure product safety and customer protection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of

producers. However, the framework has not yet been completed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improvement assignments and directions by comparing the

frameworks of applied in Korea and Japan for ensuring such produc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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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

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

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

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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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 국가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시장경제기능의 원

활한 운용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의 경제상황 및 기

술발달 그리고 사건사고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제품안전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으로

는 자유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제품제조국가뿐만 아니라 제품 수입국의 법체계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

가들이 국제규격의 도입을 통한 표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제품안전관련 법제도의 체계는 조금

씩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만, 각국의 법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유사한 형

태의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발달로 제품의 종류 및 기능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제품이 수입

되면서 제품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ISO/IEC 등의

안전규격을 고려한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왔다(KATS, 2003). 그러나 이러한 제품안전 관리체계는 제품의 설

계 및 제조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품 생애주기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제

품안전 관리 기능이 여러 정부부서에 분산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 하였다(Ha, 2011). 그러나 관련법령의 정비만으로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법령

에 대한 조사 및 양국기업의 안전관련 담당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 법제도가

형성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비교 및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였다.

2.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

2.1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 개요 및 이력 

제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은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1967년에 제정된

“공산품품질관리법”을 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1974년에 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기반으

로 구축되었던 제품안전(14) 관리체계를 제품안전(15) 관련 기본법의 도입을 통해 새롭게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제품안전 4법으로 불리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16) 법률”을 통하여 제품안전(17) 관리체계의 틀을 형성하고 있

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품안전(18) 법체계를 구축했으며, 기본법에 해당하는 소비자용제품안전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다. 그 외에도 양국은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기본법 등의 시행을 통해 전체적으로 제품안전관리

및 제조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Fig. 1은 한일의 제품안전관련 주요법규들의

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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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history of product safety law for Korea and Japan

2.2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체계의 차이

과거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련 법체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기반으로

크게 공산품과 전기제품으로 나눠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 후 2000년 후반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시장기능의 원활한 운용과 제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향상 요구가 커지면서 제품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

로 법제 개편을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 정부는 2010년 “제품안전기본법”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시장통제

력을 강화시켜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수거 또는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소

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경제

의 활성화 정책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우선시하거나 정보공개에 제한을 두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

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제품안전관련 법제도 역시 전기 및 가스와 관련된 개별법이 먼저 제정되

고 나서 기본법에 해당하는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이 1973년에 제정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난방 등

일상생활에 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스제품에 대한 관련법규가 50년대 말과 60년대 초에 법제화 되었다. 이 시기

는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한 “이자나기” 시기로써 일본인의 소비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관련 제품사용으로 법규가

제정된 것이다. 반면 전기제품의 경우 1910년대부터 조명기구를 비롯한 전기제품이 일반에 보급되면서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본의 경제 발전기에 대폭적인 수정이 이뤄졌다. 현재 일본은 전기 및 가스제품에 대

하여 인증을 통해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마크로써 전기제품은 PSE마크, 가스제품은 PSC마크를 인증 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품안전협회는 제품제조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마크로써 SG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제품안전관련 법의 적용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Fig.

2와 3).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제품라이프사이클 전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품안전 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제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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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및 유통 업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이드 및 지침을 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제품

과 관련된 제조자, 판매유통업자, 소비자 각자의 역할과 제품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시장의

자연적 순환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자에게는 제품에 요구되는 개별적인 안전사양 대신 실제 사용성에

기초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능이 아닌 제조자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성능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조자의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 사고정보를

수집 공개공표 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물론 제품 제조자에게도 참고가 되어 사고재발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NITE사이트에서는 정부기관은 물론 사고관련 제조업자, 신문방송,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수집

한 안전사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 중상, 화재, 일산화탄소중독, 후유장해의 다섯

가지이며, 해당 정보는 가스제품, 석유제품, 전기제품 그리고 기타로 크게 구분 된다(Fig.4). 반면, 우리나라는 “제품안

전기본법”을 기초로 설치된 관련기관에서 리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수집 체계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제도 시행 초기여서 많은 자료를 축척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료수

집 및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

으나 (J.H. Bae et al., 2013),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품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제품안전사고 데이터의 수집과

공개, 정책 반영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실질적인 제품안전 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Fig. 2 Coverage of product safety law in Korea Fig. 3 Coverage of product safety law in Japan

Fig.4는 일본의 NITE사이트로부터 검색한 일본의 제품 안전사고 이력 자료이다. 지속적으로 제품 안전사고가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전기제품 사고가 중대 사고를 가장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대한

사고정보의 공개공표를 의무화한 2007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는 약10%정도 사고 발생률이 감소하였다.

Fig. 4 Transition of product safety accidents in Japan

(Resource from 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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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 확보체계 비교

3.1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념

많은 사상자를 한꺼번에 발생시키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제품 안전사고는 제품이 애초에 목적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다. 그 외에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

는 제품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제품안전 관리체계로, 근본적으로 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제품안전 확보체계라 구분해서 정의한다. 전자는 법을 통한 규제책,

KS 및 JIS, ISO/IEC 등의 기술규격, 정부지침 및 가이드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틀을 의미하며, 후자는 실질

적인 제품안전 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제조자, 유통수입판매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협력 및 안전의식의 공유를 의미한다. 즉, 실효적인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관련 주체

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하며, 정부는 제품안전관전 정보는 물론 사고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통해 전체시스템이 원활히 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g. 5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써, 관련 주체간의 정보수집 및 제공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Fig. 5 The ensuring framework of product safety with considering a product life-cycle (Defined by authors)

3.2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자의 역할

한국과 일본 모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된 제

품에 대한 안전성을 지정기관의 인증을 통해 확인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계 및 전기관련 제품의 설계

에는 가이드 51을 기반으로 하고 ISO/IEC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ISO/IEC

규격과 JIS규격을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도 ISO/IEC규격을 기반으로 KS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일본기업 3개사(F, D, K사)와 한국기업 2개

사( H, P사)의 안전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의 제품 설계 및 제조담당자가 목표하는 안

전수준의 설정 등 안전의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규격과 기준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안전과 관련된 품질관리 업무에서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목표로 설정해 최종적

으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업무가 이뤄졌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술규격

을 따르는 것은 동일했지만, 제시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을 자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안전품질을 관리하는 기

업도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비용의 절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품질을 향상시켜서 제

품을 차별화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차이는 근본적으

로는 아직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사양설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보이며, 일본은 정부가 실질적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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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성능설계 개념을 지속적으로 기업에 보급한 효과가 타나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제품안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제품안전 확보체계에서 제조자

의 역할은 자사수준에 맞는 적절한 안전수준의 설정과 안전의식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he ensuring framework of product safety with considering

a product life-cycle (Written by authors)

3.3 제품안전 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통/판매자의 역할

제조자가 제조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유통판매자가 제품제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유통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품을 공급할 의무, 제품안전과 관련된 제품제조 관련정

보를 제공할 의무 등이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

에 이르는 제품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안전의식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즉, 판매유통업자도 제품제조자와

동일한 안전의식을 갖고 제품제조자와 동일선상에서 제품안전을 담당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안전의식을 반영하여 제품의 유통, 수입, 판매를 담당하는 자에게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기본방침, 행동원칙,

공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Fig.7).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Fig. 7 Responsibility and role of distributor in Japan (経済産業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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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품안전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의 비교와 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관련 법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국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최근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품안

전 확보체계가 강화되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 적절하

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제품안전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실질적인 제품안전 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규격의 지속적인 보급 및 중대 사고정보의 공개, 제품유

통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 등이다. 이것은 일본이 장기간 수집된 데이터와 수많은 사건사고 경험을 토대로 규

제중심의 정책이 아닌 관련 주체들의 안전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택한 결과로 사료된다.

셋째, 양국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① 실효적인 제품사고의 재발 및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제품안전 사고정보의 수집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및

소비자중심의 정보서비스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제조자, 판매유통업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제품이력 추적 (Traceability)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안전관리에 대

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고빈도가 높은 특정제품을 시작으로 점차 모든 제품으로 확대 적용해야한다.

③ 제조자에 대한 안전규격의 적용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념을 유통단계에 적용시켜 제품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동일한 안전의식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의식 강화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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